
협의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

<P>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

율적 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

서 그 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

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조건 등에 과하여 실

질적인 협의가 진행된 이상, 협의에 앞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위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구

체적으로 통지한바가 없다고 하여 그 협의절차를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수용재

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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